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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남해군 고시 제 호2018 - 1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18 2 23 4 , 24 1 , 25 2

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 포함 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( , ) .

년 월 일2018 1 3

남 해 군 수

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외 건: 1095 36○

※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남해군청민원봉사과지적정보팀 에( 055-860-3472~3474)☎

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 에서)

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○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에 의거 공법관계에2015. 4. 6. 19 1

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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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 소재지 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( )

주소로 변경합니다.

참고사항○

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- ,

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,

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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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고시 제 호2018 - 3

부윤천 정비공사 차 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(2 )

변경 고시

하천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하천공사27 26 , 15「 」

시행계획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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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 해 군 수

하천공사의 명칭 부윤천 정비공사1. :

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2.

가 목적. : 본 과업은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에 부윤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

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나 공사개요.

하천정비 변경· : L=341m( )

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3. :

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4.

가 시행자 경상남도 남해군수. :

나 주 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번길 서변리. : 9 12( 24-1)

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공사기간5. ( ): 2016. 7. ~ 2018. 12.

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참조6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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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설계도서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비치7. :

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백만원 도비 군비8. : 800 ( 400, 400)

예정공정표 설계도서 참고9. : 2016. 7 ~ 2018. 12. ( )

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준공 후 남해군에서 직접 관리10. :

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11. :

하천편입 조서 붙임참조12. :

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13. :

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( 055-860-3294) .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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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

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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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 지 세 목 조 서토 지 세 목 조 서토 지 세 목 조 서토 지 세 목 조 서

편입면적

27 17,246

26 18,225

1 1281-21 20 3 *

2 1281-1 8 3 *
1281-50 27 3 *

3 1343 5,857 ( )

4 1281-14 272 *
1281-51 342

5
1281-15 121 30 1 * 1
1281-52 206

*

6 1281-29 367 *
1281-53 540

7 1281-34 76

8 996-105 91

9 996-2 6

10 55-2 1,526

55-107 1,727

11 55-73 683

55-112 644

12 55-72 684 *
55-111 622

13 550 1,442 ( )

14
55-67 668 2860 *
55-110 610

15 55-66 5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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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-109 500

16 55-61 26 *
55-108 10

17 996-8 540 * 8
996-116 481

18 996-7 22 *
996-115 1 *

19 996-75 704 *
996-119 607 *

20 996-6 782 *
996-6 1,574

21 996-82 875 1077 *
996-120 731

22 996-68 134 *
996-118 73

23 996-4 850 114 *
996-4 1,223

24 996-15 5 *
996-15 0

25 996-3 890 *
996-114 789

26
996-16 4 *
996-117 4

27 996-106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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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남해군 공고 제 호2018 - 12

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남해군 물품관리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「 」

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41 .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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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 해 군 수

자치법규명1.

남해군 물품관리조례

개정이유2.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12「 」

명칭 변경

주요내용3.

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제 조 제 항 중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를11 1 “ ”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남해군 기부심“ 12「 」

사위원회 이하 기부심사위원회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 중( “ ” )” , 2 3

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 로 개정한다“ ” “ ” .

의견제출4.

가.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2018 1 22

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( )○

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( ),○

기타 참고사항 등○



남 해 군 공 보남 해 군 공 보남 해 군 공 보남 해 군 공 보(10 제 호 년 월 일) 597 2018 1 9

나 의견 제출처.

주소 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번길 남해군청 재무과: 52425, 9 12○

연락처 전화 팩스: 055-860-3154, 860-3705,○

e-mail : kimjweuon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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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결주문1.

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「 」

개정이유2.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12「 」

명칭 변경

주요내용3.

기부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 조- ( 11 )

참고사항4.

가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. : 「 」

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. :

다 그 밖의 사항.

입법예고1) :

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2) :

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3) :

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4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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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조례 제 호

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조 제 항 중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를 기부금품의 모집11 1 “ ” “「

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남해군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기부심12 ( “」

사위원회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” )” , 2 3 “

회 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 로 한다” “ ” 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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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공고 제 호2018 - 31

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

지방자치법 제 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주민15 ( ), 11 (「 」

총수의 공표 및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 조 연서) 2 (「 ㆍ 」

주민수 에 따라 현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한 세 이) 2017. 12. 31. 19

상 주민의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년 월 일2018 1 5

남 해 군 수

영주권 취득 후(
년 경과자3 )


